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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12 농지전용허가

○ 개요 :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

게 신청하는 민원

○ 법적근거 : 농지법 제34조제1항

○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
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

처리기간

- (10일) 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미만, 농업진흥지역 밖 3만㎡미만

- (20일) 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이상~3만㎡미만, 농업진흥지역 밖 

3만㎡이상~20만㎡미만

- (30일) 농업진흥지역 안 3만㎡이상, 농업진흥지역 밖 20만㎡이상

- (10일) 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미만, 농업진흥지역 밖 3만㎡미만

- (14일) 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이상~3만㎡미만, 농업진흥지역 밖 

3만㎡이상~20만㎡미만

- (21일) 농업진흥지역 안 3만㎡이상, 농업진흥지역 밖 20만㎡이상

구비서류

(1) 농지전용허가 신청서

(2) 사업계획서

 - 전용목적, 사업시행자, 시행기간, 시설물 배치도, 자금소요액 및  

   조달방안, 시설물 관리·운영 계획,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 

   (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)

(3)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농지  

   전용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(4) 지적도 등본 및 지형도(1/5,000이상 도면 사용 전용예정구역 표시)

(5) 피해방지계획서

 -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 

   경우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종류별 필요한 피해방지대책

(6)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 

   협의에 필요한 서류

(1) 농지전용허가 신청서

(2) 사업계획서

 - 전용목적, 사업시행자, 시행기간, 시설물 배치도, 자금소요액 및  

   조달방안, 시설물 관리·운영 계획,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 

   (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)

(3)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농지  

   전용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 - 사용승낙서 또는 매매계약서(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동의서)

(4) 지적도 등본 및 지형도(1/5,000이상 도면 사용 전용예정구역 표시)

(5) 피해방지계획서

 -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 

   경우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종류별 필요한 피해방지대책

(6)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 

   협의에 필요한 서류


